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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개요.Ⅰ

대상 부동산 개요1.

구분 기호 소재지 지 목
면적

( )㎡
용도지역 비고

토지 1
추팔리

392-2
공장용지 6,603.7 일반공업지역

기호 동수 구 조
연면적

( )㎡
용 도 사용승인일

건물

2

A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층2
1,330.8

공장 창고, ,

위험물저장시설

2001.8

2012.9

부속건물( )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11.76 창고 2004.5

B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층2
1,124.92 공장 및 창고

2001.2

2004.5

2012.9

C
철골조 스라브지붕

층2
497.2 사무실 및 기숙사 2001.8

3 D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285 공장 2017.1.9

감정평가 목적 및 기준2.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소재 평택추팔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토지건' ' ․
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경매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으로서 감정평가, ,「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제 법규의 규정 및 감정,」 「 」

평가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기준시점 및 결정이유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9 2」 2023.02.20.임.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4.

대상물건의 현장조사일은 2023.02.17. 이며 실지조사에서 대상물건의 위치 대상물건의, ,

상황 등을 확인함.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5.

기준가치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5 1「 」 '시장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조건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2. ( )

별도 감정평가조건 없음.

감정평가방법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2 )「 」

비교방식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1. ( , )

공시지가기준법1)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 이하 대상토지 라 한다 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 " " )

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이하 비교표준지 라 한다 의 공( " " )

시지가를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거래사례비교법2)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원가방식 원가법2. (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수익방식 수익환원법3. (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방법의 적용7.

1.「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대상물건 토지 건물7 ( ,」 마다) 개별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2. 토지의 평가방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및 제3 , 12「 」 「 」

조에 따라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14

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되 해당 토지의 제반가격

형성요인과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3. 건물의 평가방법

물건의 특성상 비교방식 및 수익방식 등의 적용이 곤란한 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건물의15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였음.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8.

주된 평가방법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건물 원가방식 원가법1. : - , ( ).–

2. 다른 감정평가방법 토지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건물 없음: ( ), .– –



그 밖의 사항9.

본건 토지 건물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 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이 별도 존재1. . 6

하였는바 이를 평가에 포함하였음 토지 건물평가 명세표 참조, .( . )

본 공장 동 동 내부 천정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과 수변전설비는 공장에2. B ,D “ (2.8t)”

필수 설비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 평가에 포함하였음 별첨 사진 참조.( )

본 공장은 자동차 승합차 럭카 등 프레임개조 내부공간확장 전문업체로서3. ( , )“ ( )” ,

개조 및 마무리 공정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절단기 로봇용접기 리프트 금형기( , , , ,

콤푸레샤 도색 및 열처리용 도장부스 천정크레인 등 을 갖추고 부분 가동중에, , )

있으며 공장내부에는 차량부품을 적치해 놓고 있음, .

토지평가액의 산출근거.Ⅱ

감정평가방법의 적용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12 14」 ㆍ ㆍ

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

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

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대상토지 개요2.

기호 소재지 지 목
면적

(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 상

지 세

년2023

개별지가

원( / )㎡

1
추팔리

392-2

공장

용지
6,603.7 공업용 일반공업

광대

소각

세장형

평 지
450,500



토지평가액의 산출과정.Ⅲ

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표준지의 선정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14 2 1』 ㆍ

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기호 를 비교표준지로“ A”ㆍ

선정함.

공시기준일( : 2023. 01. 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 상

지 세

공시지가

원( / )㎡

A
추팔리

392-2

공장

용지
6,603.7 공업용 일반공업

광대

소각

세장형

평 지
450.500

시점수정2.

경기도 평택시 공업지역( )

기 간
지가변동률

(%)
적용지수 비 고

2022.12.01. ~ 2022.12.31. 0.094 - 년 월분 지가변동률2022 12

누 계

(2023.01.01.~ 2023.02.20.)
0.155 1.00155 (1+0.00094 x 51/31) 1.00155≒

년 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년 월분 지가변동률을 연장 추정하여2023 01 2022 12※

적용함.

지역요인 비교3.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지역에 위치하는바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



개별요인 비교4.

조 건 항 목

비 교 치

의 견표준지

A

본건

1

가로조건 가로의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 1.00 1.00
대상토지가

표준지임.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1.00

대상토지가

표준지임.

환경조건
일조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 ,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등,
1.00 1.00

대상토지가

표준지임.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 , , ,

고저 접면도로상태 등,
1.00 1.00

대상토지가

표준지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1.00 1.00
대상토지가

표준지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1.00 1.00
대상토지가

표준지임.

격 차 율 1.00 1.00

그 밖의 요인의 보정5.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대법원 판례 다 판결 선14 , 2003 38207 (2004. 5. 14「 」 「

고 두 선고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설부 토정) , 2002 5054(2003. 7. 25 ) (」 「 」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30241-36538, 1991. 12. 28)

바 인근의 평가선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 ,

자함.



인근지역2) 감정평가사례

출처 협회 감정평가정보[ : ]

3) 인근지역 거래사례

배분법에 의한 토지잔여단가 산출※

산식 거래금액 재조달원가 잔존년수 내용년수 건물연면적 토지면적:[ -( x / x )] /

기호 건물내역 철골조 경량철골조 스라브 브라스울 판넬지붕 층- : 3 ,ⓐ

연면적 동(A,B )2,691.47 (2000.12.8.)㎡

토지단가산출 원: [3,600,000,000 - (500,000 x 18/40 x 2,691.47 ) ]/4,960.7㎡ ㎡

원604,000 /≒ ㎡

기호 건물내역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층 연면적- : 2 , 1,065.9 (2000.12.29.)ⓑ ㎡

토지단가산출 원: [1,300,000,000 - (470,000 x 18/40 x 1,065.9 ) ]/2,121.4㎡ ㎡

원507,000 /≒ ㎡

기호 소재지
지 목 용도지역

면 적

( )㎡

토지단가

원( / )㎡

평가목적

이용상황 가로조건 기준시점

①
추팔리
***-*

공장용지 일반공업
13,496.1 763,000

자산재평가

공업용 광대소각 2022.12.31

②
추팔리
***-*

공장용지 일반공업
4,958.9 651,000

담 보

공업용 중로한면 2022.12.01

③
추팔리
***-*

공장용지 일반공업
6,603.7 703,000

담 보

공업용 광대소각 2021.07.22

기호 소재지
구분 면적/

( )㎡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

건물포함( )

토지단가

원( / )㎡가로조건

ⓐ
추팔리

***-*

토지 4,960.7
일반공업

공장용지/

공업용
2018.07.27 3,600,000,000 604,000

건물 2,691.47 중로각지

ⓑ
추팔리

***-*

토지 2,121.4
일반공업

공장용지/

공업용
2019.11.27 1,300,000,000 507,000

건물 1,065.9 중로한면



격차율의 산정4)

상기 가격자료 평가사례 등 중에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면적 도로조건 등이( ) , ,

유사한 평가사례 기호 를 기준으로 격차율 산정함( ) .①

산식①

격차율 =

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평가사례 지가변동률 지역요인비교치 개별요인비교치( × × × )

기준시점까지의 표준지가격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 )

격차율 산정②

구 분

평가사례

기준가격

원( / )㎡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격차율

평가사례

기준가격

주1) 주2) 주3)

1.70
763,000 1.00158 1.00 1.00 764,206

기준시점의

표준지가격
450.500 1.00155 1.00 1.00 451.198

주 시점수정 경기도 평택시 공업지역 지가변동률1) : (2022.12.31 ~ 2023.02.20) : 0.158%

주 지역요인 평가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2) : .(1.00)

주 개별요인 사례지와 표준지가 대등함3) : .(1.00)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인근부동산의 가격수준5)

지리적위치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가격수준 비 고

본건인근 일반공업
공장

용지
공업용 원 내외@750,000 /㎡



기타참고6) 자료 경매낙찰율( )

출처 한국부동산원[ : ]

기호 행정구역 기 간 용 도
낙찰가율

(%)
비 고

1 평택시 2022.02 ~ 2023.01
대지 80.25

공장 74.2

그 밖의7) 요인 보정치의 결정

결정의견

상기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경매, , ,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

정하였음.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70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6.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원( / )㎡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1 450.500 1.00155 1.00 1.00 1.70 767.037 767,000

산출단가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 × × ×※

적용단가 산출단가의 천원미만 절사함= .※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결정.

감정평가방법의 적용1.

거래사례비교법의 시산가액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실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보정, , ,

을 거쳐 산정하였음.

비교사례의 선정2.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사례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면적 형상 등이 가장 유사, , , ,

하며 주변시세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는 아래 사례자료를,

채택하였음.

기호 거래일자
사례

종류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구분

면적

( )㎡

거래금액

원( )

토지단가

원( / )㎡

ⓐ 2018.07.27 매매
추팔리

***-*

공장

용지
공업용

일반

공업

토지 4,960.7
3,600,000,000 604,000

건물 2,691.47

배분법에 의한 토지잔여단가 산출※

산식 거래금액 재조달원가 잔존년수 내용년수 건물연면적 토지면적:[ -( x / x )] /

기호 건물내역 철골조 경량철골조 스라브 브라스울 판넬지붕 층- : 3 ,ⓐ

연면적 동(A,B )2,691.47 (2000.12.8.)㎡

토지단가산출 원: [3,600,000,000 - (500,000 x 18/40 x 2,691.47 ) ]/4,960.7㎡ ㎡

원604,000 /≒ ㎡

사정보정3.

상기 비교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됨.

(1.00)



시점수정4.
경기도 평택시 공업지역[ ]

기 간
지가변동률

(%)
적용지수 비 고

2018.07.27. ~ 2023.02.20. 13.623 1.13623

5. 지역요인

본건은 거래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

개별요인6.

조 건 항 목

비 교 치

의 견거래사례

ⓐ

본건

1

가로조건 가로의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 1.00 1.10
가로의 폭 등

본건 우세함.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1.03

대로와 근거리인

본건 우세함.

환경조건
일조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 ,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등,
1.00 1.00

인근환경 등

본건 대등함.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 , , ,

고저 접면도로상태 등,
1.00 1.00

토지의 형상 등

본건 대등함.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1.00 1.00
일반공업지역내로

대등함.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1.00 1.00 상호 대등함.

격 차 율 1.00 1.133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7.

기호
거래사례가격

원( / )㎡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1 604,000 1.00 1.13623 1.00 1.133 777,558 778,000

산출단가 거래사례가격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 x × ×※

적용단가 산출단가의 천원미만 반올림함= .※

다 토지가격의 결정 및 의견.

시산가액1.

토지 시산가액 및 평가액 결정의견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시 합리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되는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에 의거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12「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평가액을 결정하였음.

토지감정 평가금액3.

기 호
공부면적

( )㎡

사정면적

( )㎡

적용단가

원( / )㎡
감정평가액 원( ) 비 고

1 6,603.7 6,603.7 767,000 5,065,037,900 -

구 분 기호
면적

( )㎡

적용단가

원( / )㎡

가 격

원( )
비 고

공시지가기준법 1 6,603.7 767,000 5,065,037,900 -

거래사례비교법 1 6,603.7 778,000 5,137,678,600 -



건물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과정.Ⅳ

감정평가방법의 적용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건물15」

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였음.

대상건물 개요2.

기호 동수 구 조
연면적

( )㎡
용 도 사용승인일

2

A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층2
1,330.8

공장 창고, ,

위험물저장시설

2001.8

2012.9

부속건물( )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11.76 창고 2004.5

B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층2
1,124.92 공장 및 창고

2001.2

2004.5

2012.9

C
철골조 스라브지붕

층2
497.2 사무실 및 기숙사 2001.8

3 D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285 공장 2017.1.9



재조달원가의 산정 및 경제적 내용년수 결정3.

표준단가(1)

출처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 (2021)]

분류번호 용 도 구 조 급수
표준단가

원( / )㎡
내용연수

6-1-6-8 일반공장
철골조 철골지붕틀

소골 슬레이트지붕

4 686,000
35

(30 ~ 40)

5 593,000
35

(35 ~ 40)

5-1-6-11 일반창고
철골조 철골지붕틀

샌드위치 판넬지붕

3 619,000
35

(30 ~ 40)

4 489,000
35

(35 ~ 40)

8-1-2-2 일반업무시설
조적조 시멘트벽돌( )

슬래브

4 873,000
50

(45 ~ 55)

5 727,000
50

(45 ~ 55)

부대설비 보정단가(2)

설비종류 설비내역 보정단가 원( / )㎡

전기설비 기본적인 전기설비 표준단가에 포함

위생설비 급배수 난방설비, , 기본설비 표준단가에 포함



재조달원가 및 경제적 내용년수 결정(3)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사용자재의 품질 시공방법 및 시공정도 부대설비 보정단가 등, ,

을 비교하고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본건에 적용할 재조달원가 및 경제적 내용

년수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기호 동수 층별
면적

( )㎡

재조달원가

원( / )㎡

경과년수

(n)

잔존년수

(n )′

경제적내용년수

(N)
비 고

2

A

1 990 600,000 22 18 40 건축2001.8.

2 240.8 500,000 11 18 29 증축2012.9.

부속건물 11.76 350,000 22 8 30 건축2004.5.

B

1
600 600,000 22 18 40 건축2001.8.

122 600,000 19 18 37 증축2004.5.

2
243.72 500,000 11 18 29 증축2012.9.

159.2 500,000 11 18 29 증축2002.9.

C
1 248.6 820,000 22 18 40 건축2001.8.

2 248.6 850,000 22 18 40 건축2001.8.

3 D 1 285 500,000 6 18 40 건축2017.1.

건물단가 산출 및 결정4.

기호 동수 층별
재조달원가

원( / )㎡

경제적

내용년수

실제

경과년수

유효

경과년수

잔존

내용년수

잔존

가치율

적용단가

원( / )㎡

2

A

1 600,000 40 22 22 18 18/40 270,000

2 500,000 29 11 11 18 18/29 310,000

부속건물 350,000 30 22 22 8 8/30 93,000

B
1

600,000 40 22 22 18 18/40 270,000

600,000 37 19 19 18 18/37 292,000

2 500,000 29 11 11 18 18/29 310,000

C
1 820,000 40 22 22 18 18/40 369,000

2 850,000 40 22 22 18 18/40 383,000

3 D 1 500,000 40 6 6 34 34/40 425,000

잔존가치율 잔존 내용년수 경제적 내용년수= / .※



감정평가액 결정의견.Ⅴ

감정평가액1.

구 분
공부면적

( )㎡

사정면적

( )㎡

적용단가

원( / )㎡
감정평가액 원( ) 비 고

토 지 1 6,603.7 6,603.7 767,000 5,065,038,000

건 물

2

동A

층1
986

990 270,000 267,300,000
4

층2 340.8 340.8 310,000 105,648,000

부속건물 11.76 11.76 93,000 1,094,000

동B

층1 600 600 270,000 162,000,000

층1 122 122 292,000 35,624,000

층2
243.72

402.92 310,000 124,905,000
159.2

동C
층1 248.6 248.6 369,000 91,733,000

층2 248.6 248.6 383,000 95,214,000

3

동D
층1 285 285 425,000 121,125,000

소 계 3,249.68 3,249.68 1,004,643,000

토지 건물 합계+ 6,069,081,000

저당법상 제 호 호2022-113 , 114

기계기구 도장부스 식2 식2 - 112,266,000

제시외건물 (603) 603 - 29,184,000

제시외물건 식(3 ) 식3 - 18,702,000

소 계 141,450,000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

합계
- - 6,229,833,000



결정의견2.

상기 감정평가전례와 거래사례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 ,

에 의한 토지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

원6,229,833,000 을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Page : 1 

GS230207001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6,603.7공장 일반공업지역 6,603.71 경기도 392-2 767,000 5,065,038,000

용지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공장 및 철골조샌드위치2 동 소 392-2

창고, 판넬지붕A동

위험물 2층[도로명주소]

저장시설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990공장 1층 986추팔산단로 600,000270,000 267,300,000

84 *18/40

위험물 1층 4

저장시설

340.8창고 2층 340.8 500,000310,000 105,648,000

*18/29

창고 일반철골구조(부속

샌드위치판넬건물)

지붕 단층

11.761층 11.76 350,00093,000 1,094,000

*8/30

공장 및 철골조샌드위치B동

창고 판넬지붕

2층

600공장 1층 600 600,000270,000 162,000,000

*40/18

122공장 1층 122 600,000292,000 35,624,000

*18/37

402.92기타공장 2층 243.72 500,000310,000 124,905,000

*18/29

연구실 2층 159.2

GS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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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사무실및 철골조스라브C동

기숙사 지붕 2층

248.6사무실 1층 248.6 820,000369,000 91,733,000

*18/40

248.6기숙사 2층 248.6 850,000383,000 95,214,000

*18/40

공장 일반철골구조3 동 소 392-2

샌드위치[도로명주소] D동

판넬지붕 단층경기도

2851층 285평택시 500,000425,000 121,125,000

팽성읍 *34/40

추팔산단로

84

소  계 \6,069,681,000

저당법 제6조 목록공장 및 광업 재단

기계기구 제2022-113호

도장부스 적외선가 동 소 392-2

가열건조

1식(1) BODY 107.5/㎥ 1 63,000,000- 56,133,000

(2) 송풍기 7.5/kw 1 *0.891

(3) 배풍기 11.25/kw 1 (19/20)

(4) 수용성 3/kw 1

    설비

(5) 적외선 3.6/kw 12

   건조기

저당법 제6조 목록공장 및 광업 재단

기계기구 제2022-114호

도장부스 적외선나 동 소 392-2

가열건조

1식(1) BODY 107.5/f㎥ 1 63,000,000- 56,133,000

(2) 송풍기 7.5/kw 1 *0.891

(3) 배풍기 11.25/kw 1 (19/20)

GS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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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4) 수용성 3/kw 1

     설비

(5) 적외선 3.6/kw 12

   건조기

소  계 \112,266,000

(제시외건물)

작업장 철골조ㄱ 동 소 392-2

147기타지붕 단층 (147) 100,00050,000 7,350,000

*15/30

9휴계실 컨테이너 단층 (9)ㄴ 동 소 392-2 150,00075,000 675,000

(3x3) *10/20

27휴계실 컨테이너 단층 (27)ㄷ 동 소 392-2 150,00075,000 2,025,000

(3x9) *10/20

18창고 컨테이너 단층 (18)ㄹ 동 소 392-2 150,00075,000 1,350,000

(3x6) *10/20

화원 철골조ㅁ 동 소 392-2

79.2골프 기타지붕 단층' (79.2) 120,00060,000 4,752,000

연습장 *15/30

창고 철골조ㅂ 동 소 392-2

217.8(옥상) 기타지붕 단층 (217.8) 30,00015,000 3,267,000

*10/20

창고 경량철골조ㅅ 동 소 392-2

(B동옆) 샌드위치

105판넬지붕 단층 (105) 350,00093,000 9,765,000

*8/30

소  계 \29,184,000

GS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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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제시외물건)

1식천정 호이스트 (1식)(가) 동 소 392-2 16,000,000- 8,016,000

크레인 크레인(2.8t) *0.501

(B동) (2017.2.8) (14/20)

삼공이엔지

1식천정 호이스트 (1식)(나) 동 소 392-2 16,000,000- 8,016,000

크레인 크레인(2.8t) *0.501

(D동) (2017.2.8) (14/20)

삼공이엔지

1식수변전 용량 100kw (1식)(다) 동 소 392-2 15,000,000- 2,670,000

설비 *0.178

(5/20)

소  계 \18,702,000

합   계 \6,229,833,000.-

이           하           여           백

GS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GS2302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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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소재 "추팔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대형공장 등으로 형성된 소규모산업단지이며, 인근으로 "팽성읍소재지"가

   위치함.

 

 

(2) 교통상황

 

   대형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 대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위치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서, "공장용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및 15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한 각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공업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01-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가지 및

   보호법〉, 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GS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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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없   음.

GS감정평가사사무소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GS2302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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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구조

 

   A동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2001.2.8.사용승인 / 2012.9.4.증축)

   외벽: 벽돌위 판넬마감 등

   내벽 : 판넬마감 등

   바닥 : 칼라하드너 마감 등

   창호 : 칼라 알미늄샷시 창호 등임.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2004.5.24. 증축)

   외벽/내벽 : 판넬마감 등

   바닥 : 칼라하드너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B동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2001.2.8.사용승인

   / 2004.5.24, 2012.9.4.증축)

   외벽: 벽돌위 판넬마감 등

   내벽 : 판넬마감 등

   바닥 : 칼라하드너 마감 등

   창호 : 칼라 알미늄샷시 창호 등임.

 

   C동

   철골조 스라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2001.2.8.사용승인)

   외벽: 적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드라이비트, 몰탈위 페인팅, 벽지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바닥 : 장판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칼라 알미늄샷시 창호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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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2017.1.9.건축)

   외벽: 적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드라이비트, 몰탈위 페인팅, 벽지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바닥 : 장판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칼라 알미늄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2

 

   A동 : 1,2층 - 공장으로 이용중임.

         (부속건물) 단층 - 공장으로 이용중임.

   B동 : 1,2층 - 공장 및 연구실로 이용중임.

   C동 : 1,2층   - 사무실 기숙사로 이용중임.

 

   기호3

 

   D동 : 단층   - 공장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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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없      음.

GS감정평가사사무소



GS230207001

광 역 위 치 도
Pag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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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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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측 전경)

(북동측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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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측 근경 : 공장입구)

(공장 내부)

GS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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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부) (공장 내부)

(공장 내부) (공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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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부)

(공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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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 건물 전경)

(A동 건물 전경)

(부속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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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 1층 내부) (A동 1층 내부)

(A동 2층 내부) (A동 2층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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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 1층 내부 : (가) 천정 크레인) (B동 1층 내부)

(B동 1층 내부) (B동 2층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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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 2층 내부)

(B동 2층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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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동 건물 전경)

(C동 건물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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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동 1층 사무실 내부) (C동 1층 사무실 내부)

(C동 1층 내부) (C동 1층내부 - 연구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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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동 1층 접견실 내부) (C동 2층 기숙사)

(D동 1층 내부 : (나) 천정 크레인) (D동 1층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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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부스 2동)

(도장부스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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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부스 내부) (도장부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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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시외건물 내부(작업실)) ( ㅁ 제시외건물 내부 : 화원, 골프연습장)

(ㅂ 제시외건물(옥상) : 내부사진) (ㅅ 제시외건물 :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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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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